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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건 나 권부존재 인2014 12050

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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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 리인 법 법인 ○○

담당변 사 ○○○

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,

B

소송 리인 법 법인 ○○

담당변 사 ○○○

1심 결 울 부지 법원 고 가합 결2014. 1. 16. 2013 6889

변 종 결 2014. 6. 13.

결 고 2014. 7. 2.

심 결 다 과 같이 변경한다1. 1 .

별지 목 재 각 부동산에 하여 피고 권이 존재하지 아니함 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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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 용 피고가 부담한다2. .

청구취지1.

별지 목 재 각 부동산에 하여 피고 권이 존재하지 아니함 인한다.

항소취지2.

가 원고.

주 과 같다.

나 피고.

심 결 다 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 청구를 각한다1 . .

인 사실1.

가 피고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 공사계약 산 합. C

피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사이에 피고가 소2003. 2. 10. C ( ‘C’ ) C⑴

울 구 동 상에 별지 목 재 각 부동산 포함- 295○○ ○○○ ○○○ ㎡

한 건 이하 이 사건 건 이라 한다 억 만 원 평당 만8 ( ‘ ’ ) 4 8,880 (= 260

원 평 에 부 지 신축하 공사 이 사건 건× 188 ) 2003. 2. 15. 2003. 8. 15. ,

공한 후 분양하여 그 분양 우 지 하고 공 후 개월이 지나, 3

도 분양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피고 이 사건 건 임 하C

여 지 하는 한편 피고가 에 지 억 원 여하여 주고 사, C 2003. 2. 20. 2 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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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승인 공 검사는 피고가 아주 하는 내용 공사도 계약 체결하 다( ) .

이후 피고는 이 사건 건 신축공사를 시작하 는데 공사 이, 2003. 11.⑵

과 사이에 이상이 없는 경우 지 책임지고 공검사를28. C 2003. 12. 25.

아주 약 하 나 그에 른 공검사를 아주지 못하 며 이에 이, C 2004.

피고에게 피고가 공 처리를 못하고 있 니 도 계약 해 하고 공사4. 20. ‘

산액 하 란다 라는 취지 통보하 도 하는 등 다 이 있었다.’ .

피고는 결국 과 이 사건 건 공사 억 만 원2004. 10. 14. C 4 8,660⑶

산하면 피고가 지 공검사를 아 후 부 같이 산2004. 10. 25. , C

한 공사 지 는 것에 갈 하여 이 사건 건 소 권 이 하는 내

용 공사 산합 변 약 체결하 다.

나 피고 에 한 공사 청구 소송. C

피고는 울 앙지 법원 가합 에 한 민사소송 하여 주2005 19120 C ,⑴

자 변 약 원인 한 소 권이 등 차 이행 청, 2004. 10. 14.

구하 고 는 산 공사 지 청구하 다, .

울 앙지 법원이 주 청구 청구를 모 각하는2006. 8. 30.⑵

결 고하자 사건 원고 이 사건 피고는 울고등법원 나, 2006 93290

항소를 하 고 울고등법원 주 청구에 한 항소를 각하고, 2009. 2. 20.

청구를 일부 아들이는 결 고하 다 그러자 이 사건 피고는 다시.

소 부분에 하여 법원 다 상고를 하 고 법원2009 32324 , 2009. 12.

주 청구에 한 상고를 각하고 청구 부분 하여 울고등법원24.

에 송하는 결 고하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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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라 울고등법원 청구에 한 부분 다시 심리하여 2010.⑶

이 이 사건 피고 부 이 사건 건 인도 과 동시에 이 사건 피고6. 25. ‘C

에게 원 지 하라 라는 결 고하 고 결 그 었420,224,380 .’ ,

다.

다 이 사건 건 계.

별지 목 항 재 부동산에 하여 피고는 에 한 공사 채권 피담보1 , C⑴

채권 한 권 행사한다고 하면 경부 부동산에 피고 짐 가2005

다 고 열쇠 잠그 도 하 나 부 경 지는, 2009. 7. 23. 2012. 12. 23. D

가 부동산에 입 신고를 하고 하 며 부 피고가 부동산, 2012. 12. 20.

에 입 신고를 한 후 하고 있다.

별지 목 항 재 부동산에 하여 피고는 에 한 공사 채권 피담보2 , C⑵

채권 한 권 행사하 해 경부 부동산 하 시작하2005

나 이후 피고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과 임 차계약 체결하 고 그 매, E , E

부인 과 그 처가 부동산에 거주하 며 경부 이 피고에 한 채권F , 2010. 10. E

보 목 거주해 다.

별지 목 항 재 부동산에 하여 피고는 에 한 공사 채권3, 4, 5 , C⑶

피담보채권 한 권 행사하 해 경부 부동산 하 시작2005

하 나 이후 이를 타에 임 하 고 재 피고 부 부동산 임차한 임차인들, ,

이 각 하고 있다.

라 권소멸청구. C

피고가 자에게 이 사건 건 상 또는 상 임 하여 권자C 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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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담하는 량한 리자 주 를 하 다는 이 울고등법2010. 5. 6.

원 나 소송에 소송 리인이 출한 면 통해 민법 조에2010 4563 C 324

른 권소멸청구를 하 고 이후 면 피고에게 송달 었다, .

마 원고 별지 목 재 각 부동산 소 권 취득 피고 임 경매신청.

별지 목 재 각 부동산 포함한 이 사건 건 에 하여 명2005. 1. 11. C⑴

소 권보존등 가 마쳐 다가 원고 앞 소 권이 등 가 마쳐, 2006. 11. 24.

나 이후 피고가 원고를 상 한 사해행 취소소송에 원고 명 소 권,

이 등 말소를 명하는 결이 고 에 라 소 권이 등 는 말소 었고 이후,

원고는 별지 목 재 각 부동산 포함한 이 사건 건 에 하여 개시 울 부지

법원 타경 임 경매 차에 낙찰 아 이 사건 건 소2010 20941 2012. 3. 29.

권 취득하 다.

그 후 피고는 부동산에 한 권자라고 주장하며 경 울 부2013. 6. 14.⑵

지 법원 타경 임 경매를 신청하 고 이에 라 임 경매 차가 개시2013 11603 ,

었다.

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내지 내지 내지 증[ ] , 1 4, 8 13, 15 19, 22 , 1,

증 가지번 포함 아하 같다 각 재 심 증인 일부 증언 당심 증2, 3, 4 ( . ) , 1 E ,

인 일부 증언 변 체 취지G ,

당사자들 주장2.

가 원고.

피고가 별지 목 항 재 부동산 한 사실이 없고 그 지 않다고 하1 ,⑴

라도 승인 없이 부동산 에게 매매하고 등 하여 하게 하여 피C H H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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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가 를 상실하 므 피고 권 소멸하 다.

피고는 별지 목 재 각 부동산 상 또는 상 임 하 는데 이 피고, C⑵

에게 권자 량한 리자 주 를 하 이 권소멸청구

를 하 므 피고 권 이미 소멸하 다.

나 피고.

별지 목 항 재 부동산에는 경부 재 지 피고 피고 가족들1 2005⑴

이 거주하고 있다.

별지 목 항 재 부동산에 하여 에게 매매계약 를 작1 2005. 11. 19. H⑵

해 것 피고가 부 만 원 도를 차용하면 담보 명목 써 것에H 4,300

불과하고 뒤 피고가 차용 모 변 하여 매매계약 효 이 상실하 므, 2

권이 소멸하지 않았다, .

별지 목 항 재 부동산 피고 가족들 하여 하게 하 나2 , 1⑶

항 재 부동산과 함께 하는 것이 여 않아 보조자인 등 하여F

하게 하 뿐이다.

그 지 않다고 하 라도 별지 목 항 재 각 부동산에 하여2, 3, 4, 5⑷

는 부 임 권한 임 아 이를 타에 임 하 뿐이므 권자 량C ,

한 리자 주 에 하지 않았다.

단3.

가 별지 목 항 재 부동산에 한 상실에 른 권 소멸 여부. 1

권 립요건인 권자 는 직 이든 간 이든 계없다 법(

원 자 마 결 등 참조 다만 간 를 인 하 해 는 간2002. 11. 27. 2002 3516 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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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 직 를 하는 자 사이에 일 한 법 계 즉 매개 계가 필요하며,

이러한 매개 계는 직 자가 자신 를 간 자 청구권 승인

하면 행사하는 경우에 인 다 법원 고 다 결( 2012. 2. 23. 2011 61424, 61431

등 참조).

각 증거에 하면 피고는 경 별지 목 재 각 부동산에 하여 를, 2005

시작한 사실 피고는 에게 별지 목 항 재 부동산 만 원, 2005. 11. 19. H 1 7,500

에 매도하고 당일 잔 모 지 하 며 당일 명도하 하는 내용 매매계약,

를 작 한 사실 부 경 지 처인 가 부동산에, 2009. 7. 23. 2012. 12. 23. H D

입 신고를 하고 한 사실 인 지만 앞 든 증거에 변 체 취지를 종,

합하여 인 는 다 과 같 사 즉 매매계약 재에 르면 가 매매, H

부 지 하 에도 별지 목 항 재 부동산에 하여 피고에게 소 권이1

등 청구를 하거나 채 불이행 이 손해 상 청구하는 등 매 인 권리를

행사한 이 없는 이러한 상태에 처인 가 부동산에 입, H D 2009. 7. 23.

신고를 한 후 하 시작하 는데 는 경 부동산 일부를 에게, D 2011. 4. 12. I

임 하여 가 같이 하 도 하 뒤에 살펴보는 것처럼 부동산과D I ,

상황이 사한 별지 목 내지 항 재 각 부동산에 하여 피고가 소 자2 5

승낙 없이 자에게 임 한 등 종합하면 피고가 나 에게 임 를 통한C 3 , H D

매개 계를 한 후 별지 목 항 재 부동산 간 식 계속1

하고 있었다고 이 타당하므 인 사실만 는 피고가 경, 2005. 11. 19. H

에게 부동산 인도하여 그 를 상실하 다고 인 하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

인 할 증거가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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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 원고 주장 이 없다.

나 별지 목 재 각 부동산에 한 주 에 른 권 소멸 여부.

민법 조에 하면 권자는 량한 리자 주 하여야324 ,

하고 항 권자는 보존에 필요한 사용 외하고는 소 자 승낙 없( 1 ),

이 사용 여 또는 담보 공 하지 못하며 항 권자가 이를 하, ( 2 ),

는 에는 채 자 또는 소 자는 권 소멸 청구할 있다 항( 3 ).

피고가 별지 목 재 각 부동산 자에게 임 하 앞 살펴본 것과 같다3

별지 목 항 재 부동산과 하여 갑 증 각 재 심 증인[ 2 , 2, 4, 8 , 1 E

일부 증언에 하면 피고는 에게 별지 목 항 재 부동산에, E 2006. 10. 10. 2

하여 만 원 하는 내용 임 차계약 를 작 하 고 그2,500 , E

매부인 이 거주한 사실 부동산에 도 자신 장롱 등 일부 건 가 다F , E ,

었고 가 경부 는 직 한 사실 원고가 상 한 건 명도 청구사2010 , E

건 울 부지 법원 가단 에 피고 부 부동산 임차하 다( 2012 29673 ) E

고 주장한 사실 등 인 할 있는 이에 하면 또는 임 차계약에, F E

라 별지 목 항 재 부동산 한 것 이 타당하다 라 또는 이2 . F E

단 히 보조자에 불과하다는 피고 주장 아들이 어 다].

또한 증 재에 하면 피고가 과 체결한 공사도 계약 내용에, 1, 2, 3 , C

건축주는 공 후 분양 시 시공자에게 우 공사 지 하도 하고 개월‘ 3

이 지나고 분양이 안 에는 건축주 시공자가 하여 임 하는 등 노

하여 시공자에게 다하여 공사 지 하도 한다 라는 내용이 포함.’

사실 피고가 이 사건 건 에 한 공검사를 아주지 못한 상태이, 2004. 10.



- 9 -

과 같이 공사 억 만 원 하는 산합 를 하면 작 한14. C 4 8,660

변 이행각 내용에는 건 공과 동시에 이 사건 건 피고에게 지‘

함과 동시에 이에 한 사용 처분 이 승낙하 한다 라는 내용이 포함 사C .’․

실 피고는 또한 를 입회인 하여 과 이사인 이, 2004. 11. 30. J C ‘C K 2004. 12.

지 이 사건 건 부를 합계 억 만 원에 억 원에 처분하지 못할 경우2. 9 6,000 10

에는 이 피고에게 이 사건 건 처분 임한 것 간주하고 피고가 채권자에C ,

게 통보하여 결 하여도 이 를 하지 않 다만 피고는 이사인 과 합 하, C K

여 집행한다 라는 취지 인각 를 작 한 사실 인 나 한편 갑 증.’ , 14

재에 하면 이사 울 부지 법원 가합 사건과 같, C K 2012 4138

법원 가단 사건 법 에 증인 출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건 에2012 29666 ‘

한 임 권한 여한 이 없다 라고 증언한 사실 인 할 있고 앞 든 증거에.’ ,

하여 인 는 다 과 같 사 즉 변 이행각 는 피고가, 2004. 10. 25.

지 이 사건 건 체에 한 공검사를 아주는 조건 부 것인데 피고가

조건 이행하지 못한 공사도 계약 내용과 인각 내용 과 피고, C

사이 에 하여 이 사건 건 에 한 처분권한 또는 임 권한 피고에게 부여

하 하는 것인데 그 가 이루어 다는 것 인 할 증거가 없는 증, , 5

이 이 사건 건 이 아닌 울 구 동 에 한 임C - , 202○○ ○○○ ○○○

권한 에게 임한다는 내용에 불과한 등 종합하여 보면 이 피고 이 사건G , C

건 임 에 하여 동 하 다거나 이 피고에게 이 사건 건 에 한 임 권한C

임하 다고 볼 없고 증 재 당심 증인 일부 증언만 는, 6 G

인 뒤집 부족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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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 피고는 소 자 승낙 없이 별지 목 재 각 부동산 자에게C 3

임 하 는 이는 보존에 필요한 범 를 것 권자 량한,

리자 주 를 한 것이라 할 것이므 권소멸청구에, C 2010. 5. 6.

라 피고 각 부동산에 한 권 소멸하 다고 이 타당하다.

결4.

그 다면 별지 목 재 각 부동산에 한 피고 권 이미 소멸하 고 피고,

가 각 부동산에 하여 임 경매를 신청하는 등 이를 다 고 있는 이상 그 인

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 원고 이 사건 청구를 이 있어 인용할 것인, ,

심 결 이 일부 결 달리하여 부당하므 원고 항소를 아들여 심 결1 1

같이 변경하 하여 주 과 같이 결한다.

재 장 사 웅

사 이 우

사 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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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지

동 건 시1. (1 )

울 구 ○○ ○○ ○○

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 지붕 다 주택4

지하 1 183.08㎡

1 163.15㎡

2 161.33㎡

3 161.33㎡

4 131.66㎡

부분 건 시( )

건 번 : 1 101

구조 철근콘크리트조:

면 : 73.7㎡

지권 시( )

토지 시 울 구: 293.32○○ ○○ ○○ ㎡

지권 종 소 권:

지권 분: 295 38.5

동 건 시2. (1 )

울 구 293.32○○ ○○ ○○ 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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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 지붕 다 주택4

지하 1 183.08㎡

1 163.15㎡

2 161.33㎡

3 161.33㎡

4 131.66㎡

부분 건 시( )

건 번 : 1 102

구조 철근콘크리트조:

면 : 75.02㎡

지권 시( )

토지 시 울 구: 293.32○○ ○○ ○○ ㎡

지권 종 소 권:

지권 분: 295 39.1

동 건 시3. (1 )

울 구 293.32○○ ○○ ○○ ㎡

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 지붕 다 주택4

지하 1 183.08㎡

1 163.15㎡

2 161.33㎡

3 161.33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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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131.66㎡

부분 건 시( )

건 번 : 2 202

구조 철근콘크리트조:

면 : 73.02㎡

지권 시( )

토지 시 울 구: 293.32○○ ○○ ○○ ㎡

지권 종 소 권:

지권 분: 295 39.1

동 건 시4. (1 )

울 구 293.32○○ ○○ ○○ ㎡

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 지붕 다 주택4

지하 1 183.08㎡

1 163.15㎡

2 161.33㎡

3 161.33㎡

4 131.66㎡

부분 건 시( )

건 번 : 3 302

구조 철근콘크리트조:

면 : 73.02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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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권 시( )

토지 시 울 구: 293.32○○ ○○ ○○ ㎡

지권 종 소 권:

지권 분: 295 39.1

동 건 시5. (1 )

울 구 293.32○○ ○○ ○○ ㎡

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 지붕 다 주택4

지하 1 183.08㎡

1 163.15㎡

2 161.33㎡

3 161.33㎡

4 131.66㎡

부분 건 시( )

건 번 : 4 402

구조 철근콘크리트조:

면 : 63.97㎡

지권 시( )

토지 시 울 구: 293.32○○ ○○ ○○ ㎡

지권 종 소 권:

지권 분: 295 33.5

끝.


